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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(9판) 안내

1. 관련

가.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(8판) (산재예방지원과-530, '22.3.10)

나.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6판) 개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4996, '22.4.25)

2.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, 종전 「코로나19 관련

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 8판 )을 개정한 9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

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9판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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